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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 500개 사업장 모성보호 감독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등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
(교대제, 직무성격 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라면서,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모성보호 신고센터」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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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

연번 관 서 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1 서울청 02-2250-5743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서초구 및 동대문구

2 서울강남 02-3465-8413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서울동부 02-2142-8836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및 강동구

4 서울서부 02-2077-6161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 및 은평구

5 서울남부 02-2639-21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 및 양천구

6 서울북부 02-950-9830
서울특별시 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및 

노원구

7 서울관악 02-3282-9090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 및 동작구

8 중부청 032-460-4656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9 인천북부 032-540-7930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10 부천 032-714-8775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11 의정부 031-850-7629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

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12 고양 031-931-2839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13 경기 031-259-0209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 및 화성시

14 성남 031-788-1534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ㆍ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 및 

양평군

15 안양 031-463-7365 경기도 광명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 및 군포시

16 안산 031-412-1959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17 평택 031-646-1147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 및 안성시

18 강원 033-269-3579
강원도 춘천시ㆍ홍천군ㆍ인제군ㆍ화천군ㆍ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19 강릉 033-650-2516 강원도 강릉시ㆍ속초시ㆍ동해시ㆍ양양군 및 고성군

20 원주 033-769-0816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21 태백 033-550-8623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22 영월 033-371-6236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 및 평창군

23 부산청 051-850-6423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

남구ㆍ부산진구 및 연제구

24 부산동부 051-559-6607
부산광역시 동래구ㆍ해운대구ㆍ금정구ㆍ수영구 및 

기장군

25 부산북부 051-309-1512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 및 강서구



연번 관 서 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26 창원 055-239-6574 경상남도 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및 의령군

27 울산 052-228-3837 울산광역시

28 양산 055-330-9534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

29 진주 055-760-6503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합천군ㆍ거창군ㆍ
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 및 남해군

30 통영 055-650-1917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및 고성군

31 대구청 053-667-6214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수성구ㆍ북구, 경상북도 
영천시ㆍ경산시ㆍ청도군 및 군위군

32 대구서부 053-605-9112
대구광역시 서구ㆍ달서구ㆍ남구ㆍ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ㆍ
고령군 및 성주군

33 포항 054-271-6811
경상북도 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34 구미 054-450-3581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35 영주 054-639-1156 경상북도 영주시ㆍ상주시ㆍ문경시 및 봉화군

36 안동 054-851-8035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영양군 및
청송군

37 광주청 062-975-641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
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 및 함평군

38 전주 063-240-3363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장수군ㆍ
임실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진안군 및 무주군

39 익산 063-839-0027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40 군산 063-450-0522 전라북도 군산시ㆍ부안군 및 고창군

41 목포 061-280-0130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암군ㆍ강진군ㆍ
완도군ㆍ해남군ㆍ장흥군ㆍ진도군 및 신안군

42 여수 061-650-0194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 및 
보성군

43 제주 064-728-7118 제주특별자치도

44 대전청 042-480-634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계룡시 및 금산군

45 청주 043-299-1230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
옥천군ㆍ영동군 및 증평군

46 천안 041-560-2991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 및 예산군

47 충주 043-840-4056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 및 단양군

48 보령 041-930-6133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청양군ㆍ홍성군 및 
부여군

49 서산 041-661-5668 충청남도 서산시 및 태안군


